




01



02



03



04



05



06



07



08



09



➊ ➋

➌ ➍ ➎ ‧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➒ ➓

10



~2023 ~2025 ~2027

소비효율 등급

대기전력 저감제도

고효율인증

등급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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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ave
(형광램프)

2nd Wave
(LED조명)

3rd Wave

시
장
보
급
률

1992 

형광램프 등급관리

1996 

형광램프(32W)인증

2004 

CFLs 보급

2006 

LED 1530

2011 

LED 2060

2008 

백열전구 퇴출발표

2014 

백열전구 생산판매금지

2027(예정)

형광램프 생산판매금지

2021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인증 보급추진

2009 

LED등기구(실내) 인증도입

2012 

LED등기구(실외) 인증도입 13



LED등기구고효율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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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8항, 시행규칙 제22조의 2, 별표 2의2를 통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4가지 요건(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보급 정도, 인증 등 실적, 이외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검토현황

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

1. LED실내등기구 고효율인증 도입 시기 : ‘09.9월로 현 기준 15년 경과

2. LED실외등기구 고효율인증 도입 시기 : ’12.4월로 현 기준 12년 경과

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은 경우

전체 고효율인증 제품 대비 LED등기구의 판매비율 : '23년 기준 56.0% * 출처 : ’23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판매 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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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방법(안) : 최저소비효율제 채택

 기업의 의무 제도로 진입 시 상대적으로 소비효율등급제(1~5등급)에 비해 경쟁 측면

에서 보다 수월하다는 장점과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부

분을 고려하여 실내/실외 LED등기구 모두 최저소비효율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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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안)

 현행 고효율인증기준의 효율기준, 적용범위를 제도 이관 시 적용하여 기업의 혼란 방지

LED 실내등기구(lm/W) LED 실외등기구(lm/W)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10W이하 100

11510 ~ 30W 105

30W초과 110

비고 (현)고효율인증기준 (현)고효율인증기준



 시행 시기(안) : ’28년 1월 1일

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최저소비효율제 시행을 ’28년 1월 1일로 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

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 참고 형광등 퇴출(’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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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 기업에서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최저소비효율제로의 원활한 준비 및 명문화를 위해 2건의

규정 개정 진행(산업부 고시)

1. 현행 고효율인증규정(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에서 LED등기구

를 ’27년12월31일부터 제외,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은 ’27.9.30일까지 → 연내 개정 목표

2. 최저소비효율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적용범위, 

소비효율 측정항목 등을 신규로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 ’26년 상반기 內 개정 목표



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1~2회)

 스마트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노력

 LED등기구 관련 협․단체 간담회, 업계 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예정(1~2회)

*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 개정(안)에 반영

 기업에 비용 및 행정적 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

 현재 고효율 인증 품목인 LED 등기구, 스마트 LED 조명에 대해 효율관리제도 차별화

* LED등기구 → 최저소비효율제도로 이관

** 스마트 LED 등기구 → 고효율인증 기준 고도화 및 지원제도 마련 등을 통한 보급 활성화 노력(3r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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